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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즈,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
에이즌환자의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

:: 김 복 환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보건사무관

정부는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지정하여 치료 

비의 20%만본인이 부담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특례로 인정되 

던 것이 올해 1월부터는 에이즈를 포함하여 62개 질환으로 대폭 확대되어 많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

덜게 되었다

외래진료비의 20%만 본인부담

2004년 1월부터 에이즈（B20~B24）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

특례 대상질환으로 추가되어 외래진료비를 경감받게 되었다. 

본인일 부부담금산정 특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병 

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및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

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보험급여대상 급여비 총 

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여 환자의 진 

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

「淤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: 의원 30%, 병원 40%, 종합병원 50% I

I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

희귀 • 난치성 질환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 

료가 필요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 

고시를 제정하여 2003년말까지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

외래진료시（약국 약제비 포함） 본인부담률을 20%로 경감하고 

있었으나 대상질환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

환자들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에이즈 

등 62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외래진료비에 대한 

본인부담금을 경감한 것이다.

본인부담 경감은 에이즈로 확진된 시점부터 B20~B24에 해 

당하는 상병코드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총 

급여비의 20%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, 에이즈로 치료받은 당 

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은 경우 다른 상병이 합병증 등 관련 

이 있는 경우 진료과목에 불문하고 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된다. 

다만, 에이즈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 

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산 

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, 전산화단층영상진단（CD의 경 

우 산정특례대상자도 특례적용을 받•지 못하고 종전의 본인부담 

률 산정방법을 적용받는다.

본인부담금을 300만원까지 제한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!

현재까지는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월 120만원을 초과할 경 

우 초과금액의 50%를 공단이 사후에 보상하고 있으나, 금년 5： 

월부터는 6개월간 입원, 외래 및 약국약제비를 모두 합산하여 

보험적용이 되는 급여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300： 

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; 

모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도록 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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〉〉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

구분 대상 특정기호

-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

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V001

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V003

다. 신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V005

: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 ■ 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

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
V009

i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

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 예방치료제 

투여를 받은 당일
V013

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V이 4

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 받은 당일 V015

4 암환자가 해당 상병(C00~C97, D00~D09, D37~D48)으로 

진료를 받은 당일
V027

;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

가. 장,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(A18.3, K93.0) V101

나. 중추신경 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(A81) V102

다. 인체면 역 결핍 바이러스질환 (B20-B24) VI03
라. 거대세포바이러스병 (B25) V104

마. 크립토콕쿠스증 (B45) V105

바 재생불량성빈혈 (D60, D61) V023

人 k 혈소판 관련 질환

- 정성혈소판결함 (069.1)

-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 (D69.6)

V106

V107

아. 무과립세포증 (D70) V108

자. 다핵성호충구의 기능적장해(D거) V109

차.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겨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(D76) V110

카.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(D80~D84, D86) V111

타 내분비샘의 장애

-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(E22.이

- 고프로락틴혈증 (E22.1)

- 쿠싱 증후군 (E24)

- 부신성기장애 (E25)

- 부신의 기타장애 (E27丄 E27.2, E27.4)

V112

V113

V114

V115

V116
파 대사장애

- 대사장애 (E70-E77)

- 기타 포르피란증 (E80.2)

- 구리대사장애 (윌슨병 등 : E83.0)

- 낭성섬유증 (E84)

- 아밀로이드증 (E85)

V117

V118

V119

V120

V1 꺼

하. 레트 증후군 (F84.2) V122

거.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

(헌팅톤병 등 : G10~G13)
V123

너. 파킨슨병 (G20) V124

더. 다발경화증 (G35) V022

진한 글씨가 추가된 질환임

구분 대상 특정기호

己土 간질지속상태 (G41) V125

머.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(G61) V126

버.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(G70, G71) V012

서 심근질환 (I42.0-I42.4) V127

어. 모야모야병 (I67.5) V128

저. 폐색성 혈전 혈관염 (버거병 : 173.1) V129

처. 크론병 (국한성 창자염 : K50) V130

커. 궤양성대장염 (큰창자염 : K51) V131

터. 천포창 (L10.0) V132

허. 청소년성 관절염 (M08.0-M08.3) V133

고. 전신 결합조직 장0H

- 결절성 다발 동맥염 (M30.0~M30.2)

-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(M31.0-M31.4)

- 전신 홍반성 루프스 (M32)

- 피부다발근육염 (M33)

- 전신 경화증 (M34)

-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(M35.0~M35.7)

V134

V135

V136

V137

V138

V139

노 강직성 척추염 (M45) V140

도. 콩팥신장성 요붕증 (N25.1) V141

로 신생아의 호흡곤란 (P22) V142

모. 아놀드-키아리증후군 (Q07.0) V143

보.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

-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(Q20.0~Q20.2)

- 폐동맥판막 폐쇄 (Q22.0)

-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(Q22.6)

-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(Q23)

-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(Q24.5)

- 폐동맥 폐쇄 (Q25.5)

- 대정맥의 선천 기형 (Q26.0~Q26.6)

V144 

V145 

V146 

V147 

V148 

V149 

V150

소.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

- 머리얼굴뼈형성이상 (크루종병 : Q75.1)

- 연골무형성증 (Q77.4)

- 이영양성 형성이상 (Q77.5)

-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(알브라이트증후군 : Q78.1)

-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전기형 (Q79)

V151

V152

V153

V154

V155

오 선천기형

- 신경섬유종증 (비악성 : 폰 렉클링하우젠병 : Q85.0)

- (이상형태증성)태아알코올증후군 (Q86.이

-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

(프라더—윌리증후군 등 : Q87.1)

V156

V157

V158

조. 염색체이상

- 다운증후군 (Q90)

-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(Q91)

- 터너증후군 (Q96)

V159

V160

V。거

도입할 예정이며, 6개월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

초과하여 300만원까지의 금액은 종전처럼 초과금액의 50를 

사후에 감면받을 수 있다.

다만 6개월간 동일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 

과할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보험급여가 되는 본 

인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•도 되나, 요양기관을 달리하거나 외 

래 및 약국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후에 초과 

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.

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이 질병위험에 

대한 충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 

정상태를 감안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보장성 

강화를 추진하여 2008년까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 

하는 비율을 70%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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